
 

 

다언어생활정보 
 

 A 재류자격 의 TOP으로 
  

  
A 재류자격  

  

2-8재류자격의 취득 

일본에서 태어나 일본국적을 갖지 않는 아이가 일본에 재류하기 위해서는 태어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

관할 지방입국관리관서에 신청하고, 재류자격 취득수속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. 단 60 일 이내에 출국할 

경우는 필요가 없습니다. 

필요한 서류 제출처∕문의처 언제까지 수수료 

1 재류자격취득 

허가신청서 

2 출생증명서, 

모자건강수첩 등 

3 부모의 여권 

또는 부모의 

외국인등록 증명서 

제출처: 
거주지의 지방입국관리관서 
문의처: 
거주지의 지방입국관리관서 
또는 외국인 재류종합 
인포메이션센터(4재류에 관한 각종 
문의 참조) 

태어난 날로부터 
30일 이내(단 60일 
이내에 출국할 
경우는 필요가 
없습니다) 

무료 

 

http://www.clair.or.jp/tagengorev/ko/a/index.html�
http://www.clair.or.jp/tagengorev/ko/a/04.pdf
http://www.clair.or.jp/tagengorev/ko/a/04.pdf


 

 

다언어생활정보 
 

 A 재류자격 의 TOP으로 
  

  
A 재류자격  

  

 

샘플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http://www.clair.or.jp/tagengorev/ko/a/index.html�

